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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살

인

죄

강도살인미수 0 0 1 0 - 1

살인 125 219 69 0 - 413

살인미수 188 324 127 1 - 640

존속살해 10 16 8 0 - 34

존속살해미수 6 14 4 0 - 24

전체 329 573 209 1 - 1,112

뇌

물

죄

뇌물공여 248 526 63 56 10 903

뇌물수수 139 323 40 59 0 561

부정처사후수뢰 8 11 0 3 0 22

수뢰후부정처사 4 15 4 1 0 24

제3자뇌물교부 10 31 3 4 0 48

제3자뇌물취득 3 22 5 5 0 35

특가법(뇌물) 34 75 28 1 0 138

전체 446 1,003 143 129 10 1,731

성

범

죄

강간 37 86 25 0 0 148

강간살인 1 0 - - - 1

강간상해 46 121 45 0 0 212

강간치사 0 1 - - - 1

강간치상 142 255 70 0 0 467

강도강간 6 3 2 0 0 11

강제추행 282 631 24 98 133 1,168

강제추행상해 13 29 12 0 0 54

I. 양  시행 경과 보고

1.사건 수

○ 8개 죄 양  시 에 들어간 2009. 7. 1.  2011. 5. 31. 

지 원에  8개 죄 사건  죄 별  아래  같

◈ 단  내지 동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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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강제추행치상 53 83 25 2 0 163

미성년자의제강간 6 13 2 0 0 2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1 - - -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2 22 2 0 0 4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1 0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94 164 9 0 0 367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2 1 1 0 0 4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43 41 3 0 0 87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59 38 - - - 97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58 54 11 0 2 125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8 7 1 0 0 16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17 60 6 0 0 183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1 17 2 0 0 4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8 33 4 0 0 6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4 6 - - - 1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 5 1 0 0 11

성폭력범죄(특수강간) 122 104 8 0 0 234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1 21 8 0 0 60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0 8 1 0 0 19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28 47 1 0 0 7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0 2 - - -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185 86 0 3 274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48 30 0 0 78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61 27 0 0 8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52 25 6 1 84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5 2 0 0 7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132 56 0 0 188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6 11 0 0 17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23 16 0 0 39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5 0 0 5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4 2 0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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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103 67 0 0 17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13 11 0 0 2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4 8 0 0 1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40 38 2 0 8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0 0 5 0 0 5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550 194 7 25 776

준강간 27 84 23 0 0 134

준강간치상 3 8 5 0 0 16

준강제추행 64 139 7 33 14 257

준강제추행치사 0 0 1 0 0 1

준강제추행치상 2 0 2 1 0 5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227 61 - - - 288

전체 1,661 3,371 885 149 178 6,244

강

도

죄

강도 41 64 23 0 - 128

강도살인 6 6 1 0 - 13

강도상해 251 333 72 0 - 656

강도치사 0 4 - - - 4

강도치상 16 15 10 0 - 41

준강도 37 42 18 1 - 98

준특수강도 5 7 2 0 - 14

특가법(강도) 5 4 1 0 - 10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2 2 0 - 6

특수강도 146 233 84 0 - 463

전체 509 710 213 1 - 1,433

횡

령

⦁

배

임

죄

배임 342 437 5 122 22 928

업무상배임 167 332 6 71 26 602

업무상횡령 1,132 1,869 16 453 130 3,600

특경가법(배임) 90 162 64 1 0 317

특경가법(횡령) 100 246 99 1 0 446

횡령 1,148 1,738 7 375 218 3,486

전체 2,979 4,784 197 1,023 396 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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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위

증

죄

모해위증 8 12 0 3 0 23

위증 811 1,300 2 314 130 2,557

위증교사 50 198 2 70 3 323

전체 869 1,510 4 387 133 2,903

무

고

죄

무고 966 1,620 17 412 185 3,200

특가법(무고) 5 3 - - - 8

전체 971 1,623 17 412 185 3,208

총  계 7,764 13,574 1,668 2,102 902 26,010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살

인

죄

강도살인 0 0 4 - - 4

강도살인미수 0 0 2 - - 2

살인 59 117 45 - - 221

살인미수 81 110 45 - - 236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0 1 - - 1

존속살해 10 7 7 - - 24

존속살해미수 1 3 1 - - 5

전체 151 237 105 - - 493

뇌

물

죄

뇌물공여 61 219 55 45 2 382

뇌물수수 29 135 36 26 0 226

부정처사후수뢰 4 21 4 2 0 31

수뢰후부정처사 6 25 5 2 0 38

제3자뇌물교부 4 21 3 4 0 32

제3자뇌물취득 1 14 4 4 0 23

특가법(뇌물) 23 66 15 1 0 105

전체 128 501 122 84 2 837

강간 61 109 46 0 0 216

강간살인 1 2 1 0 0 4

◈ 경 (8개 죄가 죄 에 당 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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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성

범

죄

강간상해 45 68 23 0 0 136

강간치사 0 1 - - - 1

강간치상 56 87 30 0 0 173

강도강간 14 14 4 0 0 32

강제추행 145 320 42 74 59 640

강제추행상해 4 8 3 0 0 15

강제추행치상 22 51 8 1 0 82

미성년자의제강간 2 9 - - - 1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2 1 0 0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 6 4 0 0 1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1 0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5 111 8 0 0 184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3 4 - - - 7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30 31 2 0 0 63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47 32 1 0 0 80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8 9 1 0 0 18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8 7 - - - 15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70 56 8 0 0 134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5 32 2 0 0 59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0 0 1 0 0 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7 27 22 0 0 66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4 - - - 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 12 6 0 0 20

성폭력범죄(특수강간) 84 80 4 0 0 168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100 68 12 0 0 180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3 10 2 0 0 25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21 16 - - - 3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75 24 1 0 100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35 15 0 0 50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31 11 0 0 4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12 7 4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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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7 6 0 0 13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58 26 1 0 85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27 17 0 0 44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14 12 0 0 26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1 1 0 0 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82 57 0 0 139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59 35 0 0 9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12 8 0 0 2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11 12 1 0 2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0 1 3 0 0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235 106 2 2 345

준강간 11 27 6 1 0 45

준강간치상 1 6 - - - 7

준강제추행 11 26 4 4 0 45

준강제추행치상 1 1 - - - 2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78 28 - - - 106

전체 948 1,924 582 89 61 3,604

강

도

죄

강도 62 90 34 - - 186

강도살인 15 30 9 - - 54

강도상해 233 357 118 - - 708

강도치사 1 4 1 - - 6

강도치상 16 32 6 - - 54

준강도 20 48 31 - - 99

준특수강도 2 9 1 - - 12

특가법(강도) 3 8 3 - - 14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4 7 6 - - 17

특강법(특수강도) 2 0 - - - 2

특수강도 176 321 184 - - 681

전체 534 906 393 - - 1,833

횡

령

배임 34 145 2 38 5 224

업무상배임 114 318 26 81 14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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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살인죄
수 286 0 0 286

비율 100.0 0.0 0.0 100.0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

배

임

죄

업무상횡령 388 915 72 288 44 1,707

특경가법(배임) 60 171 88 1 0 320

특경가법(횡령) 95 267 96 4 0 462

횡령 286 836 29 237 45 1,433

전체 977 2,652 313 649 108 4,699

위

증

죄

모해위증 4 6 0 1 0 11

위증 51 108 4 39 5 207

위증교사 0 31 1 10 0 42

전체 55 145 5 50 5 260

무

고

죄

무고 177 461 23 158 22 841

특가법(무고) 1 4 1 1 0 7

전체 178 465 24 159 22 848

총   계 2971 6,830 1,544 1,031 198 12,574

○  통계에는 고   사건, 식재 청 사건, 미 사건, 

 37  후단 경 사건 등 지 포 어 어 실  양

 용  사건 는 보다  것  보

2.처리 황

○ 2009. 7. 1. 후 공 가  8개 죄 사건(단 , 경 )

 2011. 5. 31. 지 1심 원에  처리   아래  같

 죄 별 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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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09년

하반기

뇌물죄
수 46 73 1 120

비율 38.3 60.8 0.8 100.0 

성범죄
수 960 96 60 1,116

비율 86.0 8.6 5.4 100.0 

강도죄
수 563 1 0 564

비율 99.8 0.2 0.0 100.0 

횡령·배임죄
수 101 990 286 1,377

비율 7.3 71.9 20.8 100.0 

위증죄
수 6 310 41 357

비율 1.7 86.8 11.5 100.0 

무고죄
수 6 252 92 350

비율 1.7 72.0 26.3 100.0 

전체
수 1,968 1,722 480 4,170

비율 47.2 41.3 11.5 100.0 

2010년

살인죄
수 736 0 0 736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죄
수 548 512 15 1,075

비율 51.0 47.6 1.4 100.0 

성범죄
수 3,294 366 269 3,929

비율 83.8 9.3 6.8 100.0 

강도죄
수 1,421 2 0 1,423

비율 99.9 0.1 0.0 100.0 

횡령·배임죄
수 719 4,437 1,097 6,253

비율 11.5 71.0 17.5 100.0 

위증죄
수 41 1272 192 1,505

비율 2.7 84.5 12.8 100.0 

무고죄
수 45 1,311 339 1,695

비율 2.7 77.3 20.0 100

전체
수 6,804 7,900 1,912 16,616

비율 40.9 47.5 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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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1년

1월~5월

살인죄
수 276 0 0 276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죄
수 273 123 9 405

비율 67.4 30.4 2.2 100.0 

성범죄
수 1,309 160 126 1,595

비율 82.1 10.0 7.9 100.0 

강도죄
수 534 0 0 534

비율 100.0 0.0 0.0 100.0 

횡령·배임죄
수 344 1,731 413 2,488

비율 13.8 69.6 16.6 100.0 

위증죄
수 6 482 80 568

비율 1.1 84.9 14.1 100.0 

무고죄
수 27 538 129 694

비율 3.9 77.5 18.6 100.0 

전체
수 2,769 3,034 757 6,560

비율 42.2 46.3 11.5 100.0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살

인

죄

살인 105 315 109 529

살인미수 170 382 152 704

존속살해 7 26 8 41

존속살해미수 4 13 7 24

전체 286 736 276 1,298

뇌

물

죄

뇌물공여 59 558 213 830

뇌물수수 46 280 107 433

부정처사후수뢰 2 26 5 33

수뢰후부정처사 2 27 11 40

제3자뇌물교부 3 50 6 59

 죄 별 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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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제3자뇌물취득 4 32 10 46

특가법(뇌물) 4 102 53 159

전체 120 1,075 405 1,600

성

범

죄

강간 38 128 42 208

강간살인 1 0 1 2

강간상해 49 175 70 294

강간치사 0 2 0 2

강간치상 104 313 97 514

강도강간 4 24 5 33

강제추행 127 548 259 934

강제추행상해 11 39 21 71

강제추행치상 40 115 44 199

미성년자의제강간 3 16 3 22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4 0 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9 19 4 3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1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24 302 43 469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4 3 1 8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40 83 12 135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50 90 4 144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7 82 11 120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11 18 3 32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15 168 14 29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6 57 11 94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3 69 16 108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 7 3 1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4 10 9 23

성폭력범죄(특수강간) 91 165 13 269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60 132 9 201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1 21 1 33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 54 3 64



-11-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0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154 91 24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1 1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40 33 73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0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59 20 7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27 29 56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9 4 13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137 65 20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21 15 36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26 25 5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4 4 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56 59 11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45 25 7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7 4 1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17 25 42

성폭력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0 20 20

성폭력특례법(강간등) 0 0 1 1

성폭력특례법(강간등상해) 0 0 9 9

성폭력특례법(강간등치상) 0 0 6 6

성폭력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0 10 10

성폭력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0 18 18

성폭력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0 3 3

성폭력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0 7 7

성폭력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0 2 2

성폭력특례법(특수강간) 0 0 7 7

성폭력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0 9 9

성폭력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0 3 3

성폭력특례법(특수준강간) 0 0 3 3

성폭력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0 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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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419 325 744

준강간 7 56 15 78

준강간치상 2 10 3 15

준강제추행 32 104 38 174

준강제추행치상 1 3 1 5

청소년성보호법 1 0 0 1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0 4 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92 88 4 184

전체 1,116 3,929 1,595 6,640

강

도

죄

강도 66 159 56 281

강도살인 10 33 11 54

강도상해 238 570 209 1,017

강도치사 1 4 4 9

강도치상 15 54 9 78

준강도 43 92 40 175

준특수강도 8 14 3 25

특가법(강도) 4 12 6 22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9 5 16

특강법(특수강도) 0 1 0 1

특수강도 177 475 191 843

전체 564 1,423 534 2,521

횡

령

·

배

임

죄

배임 111 513 197 821

업무상배임 71 439 204 714

업무상횡령 602 2,484 927 4,013

특경가법(배임) 27 190 80 297

특경가법(횡령) 33 334 170 537

횡령 533 2,293 910 3,736

전체 1,377 6,253 2,488 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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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위

증

죄

모해위증 3 14 6 23

위증 296 1,260 460 2,016

위증교사 58 231 102 391

전체 357 1,505 568 2,430

무

고

죄

무고 349 1,687 692 2,728

특가법(무고) 1 8 2 11

전체 350 1,695 694 2,739

총   계 4,170 16,616 6,560 27,346

II. 원장 국회 황 보고

1.개요

○ 2011. 6. 16. 10:00  사 원  406  실에  개

 301 ( 시 )  사 원  체 에  양 원  

원  직  ‘2011  양 원  주  동’  보고 고 사

원  원들  질 에 답

2.주요 보고내용

○ 양 원  립

○ 양 원  

○ 2011  양 원  주  동

○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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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양 원 워크숍 개최

1.필요성

○ 원들  연 과   3  양 에  양 원과 

원들 간  심도 는   마

○ 워크  통 여 양 원  원  목  도 고 체감  

  는  마

2.일시․장소

○ 2011. 9. 16.( ) ~ 9. 17.( )  【1  2 】

○ 악 리 트(강원도 고  재)

3.참석 상

가. 양 원

○ 양 원  원  포  13

나. 원

○ 원 포  15

다. 운 지원단 

○ 워크  진 원 : 11  

 단 , 운 과 , 통계 과   직원

 사 1

4.주제

○ 3  양  안 심

○ 양 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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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추진 경과

○ 2011. 6. 14. 양 원 워크  계  보고

○ 2011. 7. 21. ～ 7. 22. 양 원 워크  개 지 답사

○ 2011. 8.  5. 양 원 워크  상  원  보고

○ 2011. 9. 16. 양 원 워크   양 원  3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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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2010 연간보고  발간 ․ 배포 

1.개요

○ 원 직  81 10 규 에 라 양 원 는 매  연간보고

 간 고,  에 보고 여야 

○ 연간보고  간  통 여 양 원  동 과  후 계  

리 고  보에 용 여 양 원 에  민  신뢰 보

○ 2011. 2. 9. 양 원  31차 에  ‘2010 도 연간보고  

간계 안  건’( 안  2011-4 ) 결

2.추진 경과

○ 2011. 2.  9.  2010 도 연간보고  간 계 안 결

○ 2011. 6. 24.  안    업

○ 2011. 7.  6.  견본   

○ 2011. 7. 11.  연간보고  본 원  보고

○ 2011. 7. 22.  연간보고  

○ 2011. 8. 10.  보고   료

3.제작 내역

○ 간  : 1,800  

○ 책  규격  량 

 16 (1도 쇄, 46 )

 455쪽 

4.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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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8. 10. 원 각 실 여 연간보고  편   료 

5.기타 기 배부

○ 원

 양  책   포  리

 산낭비 지  용  극

○  

 보가  경  고 여 용도가  에 우  

  용 과 연  여 

 사 에 여 거나 료가  는 에 

○ 처

 원( 원, 원 처, 사 연 원, 원공 원 원, 원도

, 고등 원, 특허 원, 지 원 등) 

 헌 재  



 앙 거 리 원

 검찰청

 지 단체(  16개 역 단체 등)

 ( 변 , 사 , 공단 등)

  등

 시민단체(경 실천시민연 , 참여연  등)

 언 (  30개 언 사 등)

 도 ( 도 , 공공도  등)

○  

 체  내역  아래   같  



-18-

                 

 처
  량 비          고

  원 365
원, 원 처, 사 연 원, 원공 원 원, 

원도 , 고등(특허) 원, 지 원, 지원

  324
사 처 사  안과에 ( ․ , 

원, 사  실, 도 , 사  등)

헌 재 14 헌 재 , 사 처 ․차 , 도 실

  110

통 실, 감사원, 가 보원, 리실, 처, 

재 , , , 안 , 체 , 

림 산식 , 보건복지 , 여 가 , 경찰청, 양

경찰청, 가 원, 가 원 , 민 원

앙 거 리 원 5

검 찰 청 134 검찰청, 고등검찰청, 지 검찰청, 지청

지 단체 32 16개 역 단체

126 변 , 사 , 공단

 등 29
, , 죄 지재단, 

원, 비 사 , , 사

, 사 책연 원, 사 책

시민단체 등 42

경 개 연 , 경실 , YWCA연 , 민변, 시민과

께 는변 사들, 경 , 참여연 , 가 상담

, 비 단체 , 여 , 여 단

체연 , YMCA 연맹, 폭 상담 , 헌

생각 는변 사

언 204 원, , 검찰청  등

도

도 108 54개 주 도  각 2

공공도 45
립 앙도  5 ,

 20개 주  공공도  각 2

양

원

원  원 54 직 원  원 포

운 지원단 208 보 용  비용

            계 1,800

【2010연간보고서 배부 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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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명 일  시 안  건

1팀회의

35차 2011. 8.  8. 11:00
○ 폭력, 지식재산권범죄 양  안 

검토

36차 2011. 8. 22. 16:30
○ 폭력, 지식재산권범죄 양   

방안에 대한 인 검토 및 논의

2팀회의 28차 2011. 8. 12. 17:00
○ 통, ․경 범죄 양  안 

검토

문 원 

체회의

41차 2011. 7. 19. 16:30
○ 양   대상 범죄 공청회 및 

팀별 분장

42차 2011. 9.  5. 16:00
○ 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  

안 검토

V. 문 원 업무 지원

1.회의 지원

○ 운 지원단( 운 과, 통계 과)  원 체   별

 료 비,   등  지원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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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원회 규  8  ( 원)

① 원회  업 를 효 로 지원 고 인 사 · 연 업 를 수

행  여 15인 내  상근 원  다. 

② 원  양 에  인 식견  갖춘 법 , 검사, 변 사, 수 

또는 타 가 에  원장  , 법   1인  수

원 로 지명 다. 

VI. 문 원  및 식 개최

1.개요

○ 2011. 8. 19.  강우 , ,  원  만료

○ 2011. 9.  5.  심재철 원   만료

○ 원  업  원    아래  같  원 

◈ 련 규  ◈

2.추진 내역

가. 고 사

○ 연 업  연  보   쇄신

  연  과   3  양    업  

○  업  평가  통  원 도  보다  운

 안 마

 그동안  원  연  과  동내역  객  검  ․ 평

가 여 개 안 색

○ 원 원   

 원  립 과 독립  지 ․ 강  

 원 연    고  

 다양  공 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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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또는 원 견  

나.  안 

(1) 연  

○ 강우  양  (2011. 8. 19.  연 )

○  남  원 (2011. 8. 19.  연 )

○   태평양 변 사(2011. 8. 19.  연 )

○ 심재철 검찰청 연 (2011. 9. 5.  연 )

(2) 신규 

○ 안 질 고  원 (2011. 8. 8.  )

○  경  원 죄심리 과 (2011. 7. 25.  )

○  울  원 (2011. 8. 8.  )

○ 진   고  변 사(2011. 7. 18.  )

※ 신임 문 원의 자세한 경력은〈별지〉 문 원 후보 로필

기재 참조

다. 진  경과

○ 2011. 7. 20.  진  원 (안) 결재 보고

○ 2011. 7. 25.   원 (안) 결재 보고

○ 2011. 8.  8.  강우 , , , 심재철 원 연   안

질,  원 신규 (안) 결재 보고

○ 2011. 9. 16.  원 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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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팀장 법 검사 변 사 수 수 수 수

수

원
동렬

팀 동렬 심재철

1팀 진 강우 안효질 수 진

2팀 심재철 범  훈 주원 순

라. 원 (안) 

3. 문 원 식 개최

○     시 : 2011. 9. 16.( ) 16:40

○      : 악 리 트 강동 6  미

○ 참  : 원 , 상 원, 양 원, 원, 운 지원단 , 

운 과

○ 상  : 안 질 고  원 

 경  원 죄심리 과 

 울  원 

진   고  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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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확 사건에 대한 양 자료조사

1.개요

○ 원  35차 (2011. 6. 14.)에  3  원 가  양

 상 죄가 결 에 라 2011   체  양

안 연 에 본격 착

 상 죄 : 통, 폭 (상 , 폭 , ), 공갈, , 거, , 

 ․ 경 , 지식재산 죄

○ 상 죄에   사건 양 료 사   

 가 양 료 사  새 운 양 료 사  실시  양

 연 시 용   는 폭  료  공

 3  양   상 죄  죄  , 죄 별 

량, 양 에  미 는 양  , 양 별 가  등

 는  참고   는 통계 료 

2.양형자료조사 계획

가. 사 상 죄

○  원에  2006. 1. 1.  2010. 12. 31. 지 결 고  

, 단독 사건  3  양   상 죄에 당 는 사건

○ 사 간상  약  여 5차 공청  상 죄  통, 폭

, ․경 , 지식재산  죄  

 5차 공청  상 죄 : 통, 폭 ,  ․ 경 , 지 재산 죄

 6차 공청  상 죄 : 공갈, , 거, 죄

나. 사 내용

(1) 사건

○ 4,780건(  사건 에 비 사건  10%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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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주  죄 별, 사건    

(2) 사 상 원(검찰)

○  주  지 원(지 검찰청)  지원(지청)

다. 사 간

○ 2011. 8. 8. ～ 9. 9. (24 )

라. 사

(1)  1 당 사건

○ 사보 원  보   양 료  1 당 1  사건

는 16건(  1 당  사건 는 10건)

(2) 사

○ 사 상사건에 당 는 사   결  미리 비

○  2～3  1개  여 사

○ 각 별  사 상 원에 는 검찰청에 여 사건리

트에 당 는 사사건  사, 고 그 결과  산

에 

3.양형자료조사 경과

○ 2011. 7. 18. ～ 7. 29.  결   

○ 2011. 7. 25.  사건 양 료 사 실시 계  원  보고

○ 2011. 8. 22. ～ 9. 15  사 료 

○ 2011. 9. 19. ～ 9. 23.   료 

○ 2011. 9. 26. ～ 10. 14.  양 료

○ 2011. 10.말경  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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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수일자 의견요지

1 2011.5.22.
○ 재 소송 계속 인 성범죄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하

여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

2 2011.5.23.
○ 자신의 과사실에 한 재조사를 통하여 다시 재 받

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

3 2011.6.5.

○ 국가보안법 반범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낮은 형량

에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반 범죄에 한 양형기 을

설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

4 2011.6.7.

○ 국가보안법상의 형량보다 구체 사건에서의 형량이 낮

으므로 국가보안법 반 범죄에 한 양형기 을 설정

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

5 2011.6.8.

○ 국가보안법 반죄에 한 형량이 개별 사건마다 일

성이 없으므로 국가보안법 반 범죄에 한 양형기

을 설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

6 2011.6.12.
○ 투철한 안보의식 고취를 하여 국가보안법 반 범죄

에 한 양형기 을 설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

7 2011.7.3.
○ 형사사건 반에 있어서 음주로 인한 감경을 폐지하자

는 내용의 의견

8 2011.8.14.

○ 제2기 양형기 의 ‘특별재산에 한 도 산업기술

는 기업비 ’이 기술유출범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

부 등에 한 질의

VIII. 각종 의견 수 및 처리

1.인터넷 홈페이지 ‘양형 원회에 바란다’ 수의견 보고

○ 양 원  동  양 에  책 건 , 안 등  듣고  

는 민 참여 공간  ‘양 원 에 란다’(http://sc.scourt.go.kr)에 

 견 보고

○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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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자 질의자 질의 요지

2011.7.26. 한한의사 회

○ 부정의료행 유형에 한 특별감경인자

“의료행 자체가 객 으로 험성이 작은

경우”에 ‘뜸,수치침’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므

○ 처리결과

 1~2  견 개진과 여 는 양   ․ 변경 는 업

 는 양 원   없어 답변 여 드릴  없다는 내

용  답변

 2~7  견 개진과 여 는 양 원   또는 원 

에 보고 여 후 양 원  나 원 체 에  

  도  겠다는 내용  답변

 8  견 개진과 여 는 아래  같  내용  답변

∙ 특별재산에 한 도 ‘산업기술 는 기업비 련 자료에 한

도’가 기술유출범죄 도죄로 처벌되는 범죄를 상으로 한 것은

문의하신 내용과 같고, 도죄가 성립하는 범 나 기술유출행 가 배

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해서는 구체 인 사건을 담당하게 될 재

부가 단할 사항으로 양형 원회가 답변하기에 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기술유출범죄 ‘부정경쟁방지 업비 보호에 한 법률 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한 법률 반’유형에 한 양형기

은 3기 양형 원회에서 양형기 설정 상범죄로 선정한 ‘지식재산권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이므로,향후 양형 원회 회의나 문 원

회의 시 문의하신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할

정임

2.민원질의에 한 회신

가. 「식  ․ 보건 죄 양 」에  견 

○ 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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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철회 요구

 ‘뜸,수지침’은 한방의료행 해당,한의사가 시술

하더라도 뜸시술에 의한 의료사고비율 낮지 않음

 기 이 공표될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에

한 처벌 근거가 미약해 질 우려 있음

나. 의료행 자체가 객 으로 험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단  건강검진, 병검사, DNA 검사  같  상 는 료

에 포 지만 신체에  직   볼  없거

나, 뜸 나 지  등과 같  신체에   도가 낮  

료  또는 료  여 상당  도  료 과가 나타난 

경우  미 다.

○ 신결과

 다  양 원  체 에 보고 여 식 안건    

도   라고 신

○ 후 

  규

 후 처리 

∙ 문 원 회의에서 검토 후 원회 보고하는 방안 등 원회 의결 내

용에 따라 처리 정

※  질  내용  별첨「양 원  32차  ‘식 ․보건 죄

 양 ’에  견 」과 같

나. 타 민원질

○ 민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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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수일자 질의 요지

1 2011.7.26.○ 형평성이 없는 결을 받아 억울하다는 내용의 의견개진

2 2011.8.4.○ 제3기 양형기 안 송부 요청

○ 신결과

 평  없는 결  아 억울 다는 민원 질  여 는 질  

내용  양 원  업   없  체  사건에  재

에는 어  도 여   없어 답변 드릴  없  양 여 

달라는 취지  신

 3  양 안  3  양 원 에   비 에  후 

2014  후에 공개  므  양 여 달라는 취지  신



-29-

<별지>

신임 문 원 후보자 로필

1.안효질(安孝秩)

1964. 3. 10.생

신지   천 강

직  고  원 

【   】

1983 ～ 1987 고   사

1988 ～ 1990 고 원  사

1990 ～ 1993 고 원  사 료

1993 ～ 1999 독  헨 원  사

【경  】

1993. 4. ～ 1999. 2. 독  헨 막 랑크 지 재산 연  객원연 원

1999. 5. ～ 2001. 2. 고  연 원 연 원

2001. 3. ～ 2004. 8. 운  과  과 강사, 

2001. 5. ～ [現] 지 재산  사

2001. 6. ～ [現]  감사

2002. 3. ～ [現] 상사  사

2002.12. ～ [現] 언  사

2004. 9. ～ 고  과  과 

2006.    ～ [現] (사) e-비 니  사

2007.    ～ [現] 고  원 

2009. 6. ～ [現] 통 직  도 보 책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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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수 (李水晶)

1964. 2. 19.생

야   사 심리 , 심리

직    경  원 죄심리 과 

【   】

1982 ～ 1986 연  심리  사

1986 ～ 1988 연 원 사 심리  사

1992 ～ 1994 미 아 원 사 Measurement & Statistics

1995 ～ 1999 연 원 사 심리  사

                

【경  】

연 , 경 , 경  강사

경   양 직  양 공 

심리  공공 책 원  원

[現] 경찰  편집 원

[現] 경찰  사

경   양 직  양 공 

[現] 경찰 연  사

[現] 공안  사

[現] 사   격 심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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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섭(鄭順燮)

1964. 5. 25.생

신지   경남 진

직  울  원 

【   】

1987.                  울  과 사

                       주 University of Melbourne 사

2002.                  주 University of Melbourne 사

                

【경  】

2002. 9. ～ 2003. 8.      울  연  연 원

2003. 9. ～ 2006. 8.      천  과  강사, 

2006. 9. ～ 2007. 8.       경  

2007. 9. ～ 2010. 3.      울  과  

2010. 4. ～               [現] 울  원 

2008.    ～               [現]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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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진녕(崔秦寧)

1971. 3. 6.생

신지   경  

직   ( ) 고  변 사

【   】

1990.                  청 고등  업

1998.                  강  과 업

2010.                  미  웨  Law School (LLM)

                

【경  】

1998.                  16  원 고시 격

2000.                  주지 원 원사

2001.                  43  사 시험 격

2004.                  사 연 원 33  료

                       변 사 개업

                       [現]  ( ) 고  변 사

2005.                  [現] 컴퓨  그램 보 원  IT 컨

2008.                  [現] 컴퓨  사용  고

                       지식재산연 원(특허청 산 ) 강


